
[별  17] <개정 2017. 1. 17.>

사업 별 경 술  격 준(제59조제2항 )

경 술

제1종사업 수질 경 사 1  상

제2종사업 수질 경산업 사 1  상

제3종사업
수질 경산업 사, 경 능사 또는 3  상 수질 야 경  업무

에 직접 종사한  1  상

제4종사업 ·제

5종사업

출시  치허가를 거  출시  치신고가 수리  사업  또는 

출시  치허가를 거  출시  치신고가 수리  사업 가 그 

사업  출시   지시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  중에  

하는  1  상

비고: 1. 사업  규 별  별  13에 른다.

      2. 특정수질 해물질  포함  수질 염물질  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

 제3종사업 에 해당하는 경 술  어야 한다. 다만, 특정수질 해

물질  포함  1  10㎥ 하  폐수를 출하는 사업  경우에는 그러하

지 아니하다.

      3. 삭제 <2017. 1. 17.>

      4. 공동 지시  경우에는 폐수 출량  제4종 또는 제5종사업  규 에 

해당하  제3종사업 에 해당하는 경 술  어야 한다.

      5.  제48조에 른 공공폐수처리시 에 폐수를 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

는 제2종사업  제3종사업 에 해당하는 경 술 , 제3종사업  제4

종사업 ·제5종사업 에 해당하는 경 술   수 다.

      6. 지시  치 제 상  사업 과 출시 에  출 는 수질 염물질 

등  공동 지시 에  처리하게 하는 사업  제4종사업 ·제5종사업 에 

해당하는 경 술   수 다.

      7. 연간 90  미만 조업하는 제1종 터 제3종 지  사업  제4종사업 ·제

5종사업 에 해당하는 경 술  할 수 다.

      8. 「 경보전 」 제40조제1항에 라 경 술   가 

수질 경 술  격 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 경 술  겸 할 수 

다.

      9. 경산업 사 상  격  는 를 하여야 하는 사업 에  경

술  꾸어 하는 경우  격  는 직 를 찾  어 운 경우 

등 득 한 사 가 는 경우에는 정적  30  내  에 는 제4

종사업 ·제5종사업  경 술  격에 준하는 를 그 격  갖춘 

 보아 제59조제1항제2 에 른 신고를 할 수 다.


